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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구체적 이유도 없이 ‘패소’... 

대법원 사건 70%가 심리불속행 기각 법무뉴스

올해 상반기 민사·행정·가사소송에서 대

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한 ‘심리불속행 

기각’ 사건 비율이 70%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

났다.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승소·패소 이유

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

매년 70%를 넘나들고 있어, ‘재판받을 권리’

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.

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

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

르면, 대법원은 올해 1~6월 처리한 민사 본안

사건 6,257건 중 4,442건(71%)을 심리불속

행 기각 판결했다. 이유 없이 소 제기를 반복

하는 남용 사례는 제외한 결과다. 민사 본안 

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2021년 72.7%, 지난

해 69.3%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. 이밖에 행정 

〈김명수�前�대법원장을�포함

한�대법관들이�지난달�21일�

서울�서초구�대법원�대법정에

서�열린�전원합의체�선고에�

앞서�자리에�앉아�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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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안사건은 1,959건 중 1,473건(75.2％)이, 

가사 본안사건은 343건 중 295건(86％)이 심

리불속행 기각됐다.

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 재판 효율화를 

위해 1994년 도입됐다. 대법원에 올라온 사

건이 법령상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

우,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

는 제도다.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르면 △원

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

게 해석한 경우 △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

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△대법원 판례가 없거

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

면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다. 다만 상고 기

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결정할 

수 있고, 형사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문제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가 소송 당사

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. 이런 경

우 판결문에는 “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

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

유 없다.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”

는 문구만 기재되기 때문이다. 소송 당사자

들 사이에선 “구체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

니, 대법원이 내 사건을 제대로 봤는지조차 확

인할 수 없다.”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. 물론 

심리불속행 기각일지라도 대법관과 재판연구

관들이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내리는 판단이

지만, 법조인이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사

정까지 자세히 알 리가 없다.

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심리 기능 개선을 

위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지만, 항상 과중한 사

건 적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. 대법관 수를 늘

리거나 별도 상고법원을 설치해 단순 사건을 

전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데, 

행정부나 입법부 도움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

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. 특히 양

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

고법원 설치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

‘재판 거래‘의 대상으로 지목된 뒤 아예 논의 

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.

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“해외 현황을 

보더라도 대법관들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

큰 법리 검토에 치중하고, 별도 재판부에서 경

미한 상고 기각 사유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설

명해주게 하는 것이 옳다.”고 말했다. 국민적 

합의를 거쳐 대법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

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, ‘이유도 없는 기

각 판결문’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

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.

(저작권자/한국일보)


